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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과 고시⑤

고용촉진지원금 주요 내용

- 현행‘신규고용촉진장려금’이 올해부터‘고용촉

진지원금’제도로전면개편됨

- 고용촉진지원금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보다 지원

금액을약20% 올려최대연860만원(기존 720만

원) 지원

- 적극적으로 취업노력을 하는 구직자를 지원하기

위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 등록

한구직자를채용하는사업주를지원함

- 지원금 지급 대상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

유지할 수 있도록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

상 고용 유지 시 최대 340만원, 이후 추가로 6개

월간 고용 유지 시 최대 520만원 지원(고용유지

기간이늘어나면지원금도높아짐)

- ‘고용촉진지원금’을받고자하는사업주는가까운

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

대상인 구직자 여부를 확인하여 상용직으로 채용

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고용노동부 고용센

터에지원금을신청하면됨

-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

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

고용센터등에서구직등록을해야함

‘신규고용촉진장려금’이‘고용촉진지원금’으로 개편, 지원금액도 약 20% 인상돼 연간 최대 860만원(기존

720만원)으로 상향조정됐다.

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‘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’고시를 제정,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

갔다.[편집자 주]

고용촉진지원금지급기준

고시개정

고용촉진지원금이란?

노동시장에서 특히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

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취약계층이나 중증장애인·여성가장 등을 상용직으로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

연간 650만원(중증장애인·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860만원)을 지원한다.


